
인천도시공사 정관 일부개정규정

1. 개정이유

가. 시와 협의된 정원증원내용을 반영하여 조직 효율화 및 핵심사업을 원활히

추진하고자 정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市 협의결과를 반영한 정원증원(30명)(별표2)

1) (사무⋅기술직) 6～7급 : 29명, 운영직 3급 : 1명(영양사)

3. 사전절차

가. 사규안 입안예고 생략 : 사규 입안예고제 시행내규 제4조제1항제1호

나. 홈페이지 사전게시 생략 : 사규관리규정 제12조의4제3항

다.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: 사규관리규정 제13조제1항제4호

라. 이사회 의결 : 2026. 3. 26. 원안가결

마. 市 승인 : 2026. 3. 30. 원안승인

기획조정실-1752(2026. 3. 31.)호



인천도시공사 정관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인천도시공사 사장  류 윤 기

2026년  4월  2일

정관 제726호

인천도시공사 정관 일부개정규정

인천도시공사 정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[별표 2]

현  행

정원표(제13조 관련)

구분 계 임원
관리직 사무직․기술직 운영직

1급 2급 3급 4급 5급 6급∼7급 1급 2급 3급 4급

임직원
435

(20)
4

3

(1)

21

(2)

56

(5)

111

(7)

112

(3)

114

(2)
3 4 5 2

비고: 1. 임원은 감사 포함 인원

2. ( )는 계약직(PM 포함)으로 채용할 수 있는 정원

개정안

정원표(제13조 관련)

구분 계 임원
관리직 사무직․기술직 운영직

1급 2급 3급 4급 5급 6급∼7급 1급 2급 3급 4급

임직원
465

(20)
4

3

(1)

21

(2)

56

(5)

111

(7)

112

(3)

143

(2)
3 4 6 2

비고: 1. 임원은 감사 포함 인원

2. ( )는 계약직(PM 포함)으로 채용할 수 있는 정원


